61 페이지
제139권, 특별 세션 16D	정부 공보	불기 2565년(서기 2022년) 1월 21일

화장품 위원회 공고
탐폰의 라벨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에 관하여
불기 2564년(서기 2021년)
			

불기 2558년(서기 2015년) 화장품법 제22조 2항(3)(c) 및 3항에 따른 권한에 따라, 화장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제1조 탐폰의 라벨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
(1) 용기가 찢어진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시오.
(2) 질 내에 8시간 이상 두지 마시오. 탐폰은 4~8시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.
(3) 사용 중 갑작스러운 고열, 메스꺼움, 구토, 현기증, 어지러움, 설사, 피부에 붉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탐폰을 제거하고,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.
제2조 본 공고의 발효일 이전에 생산 또는 수입된 탐폰을 판매하는 제조업체, 판매하는 수입업체 또는 위탁 제조업체는 본 공고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본 공고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제3조 본 공고는 정부 공보에 공고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.

불기 2564년(서기 2021년) 11월 23일 공고
통차이 케라티핫타야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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